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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유형 부정청탁 / 금품수수 / 외부강의 / 기타

상담내용

(질의)

직무와 무관한 워크숍에서 토론의 진행자 역할을 진행할 경우, 이를

외부강의로 보아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(답변)

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

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·

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

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.(법 제10조 제1항)

따라서,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그 지위·직책 등

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

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.

한편, 진행의 경우 단순히 행사 등의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외부

강의 등의 형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,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

회의 등에서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 등의 형태에

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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